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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배경

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중대재해처벌법”)이 시행되면서,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사

망하게 될 경우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골프장을 이용한 시민으로서, 라운딩 도중 다른 일행이 타격한 공이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하여 쓰러진 후 병원에 후

송되었지만 사망하였습니다.

수사기관(경찰, 검찰)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내의 페어웨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, ②

골프장 이용객들의 라운딩 도중 발생한 안전 사고를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염두

에 두고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
 

2. 법무법인(유) 세종의 변론 및 결과

법무법인(유) 세종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,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

을 파악하는 한편,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

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.  따라서,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내의 페어웨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에

서 정하고 있는 "공중이용시설" 중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[별표3]에서 정하고 있는 “건축물”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의

발생 원인이 “공중이용시설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”이어야 합니다.

법무법인(유) 세종은 이 사건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같이 지붕,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도 없는 경우에

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,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자들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



정되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, 이 사건 골프장은 체육시설의

설치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“체육시설법”)에 따른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.  

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에서는 수 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장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(중

대시민재해)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, 그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, 법무법

인(유) 세종의 적극적인 변론결과 검찰에서도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장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.

 

3. 이 사건의 의미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사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으나,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

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마

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. 

법무법인(유) 세종은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페어웨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

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,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

로 사고의 원인이 골프장 페어웨이 시설의 설계, 관리 등의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점, ③ 이 사건 골프장에서 평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안전

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응급조치 기구 등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체육시설법상 부여된 안전,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다는 점을

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(중대시민재해)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

어 낸 것입니다.

관련구성원

진현일
변호사

02-316-2897
hijin@shinkim.com

정광병
변호사

02-316-1611
gbjeong@shinkim.com

김태승
변호사

02-316-1771
tskim@shinkim.com

서정원
변호사

02-316-1815
jwseo@shinkim.com

최창윤
변호사

02-316-4452

최명
변호사

02-316-1826



cychoe@shinkim.com myungchoi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


	￼
	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.03.21
	관련구성원



